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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등급: 

2 등급 

[높은위험] 

하나 UBS 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

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혼합]에 대한 투자설명서

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혼합]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하나 UBS 자산운용㈜ 

 

3. 판   매   회   사 : 판매회사 영업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ubs-hana.com) 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1 년 4 월 22 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한 날 : 2011 년 4 월 26 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 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

하지 않고 계속 모집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 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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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수료 및 보수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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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부. 요약 재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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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

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

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

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

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이 투자설명서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요약한 것에 불과하여 정식 투자설명서의 

표현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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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펀드코드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혼합] 31473 

 

2. 모집예정기간 

추가형으로 모집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 조좌 

이 투자신탁은 10 조좌까지 모집(판매)가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판매)합니다. 단 모집(판매)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

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

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5. 분류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혼합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전환형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펀드명 구분 내용 

주요투자대상 주식 : 60%이상, 채권 : 40%이하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

투자신탁(제 1
주요투자목적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

인 자본증식 추구 

간이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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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투자전략 

•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에 주력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단, 필요 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전략 병행 

• Bottom-up Approach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 Bottom-up Approach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  

-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 시 시

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매매도 병행 

•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 

-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 

- In – 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유망종

목 발굴 

주요투자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주식투자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등 

기타유의사항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상품으로써 시

장 변동성이 큰 주식에의 투자가 60% 이상 투자하므로 5 등급 

중 1 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

습니다. 

호)[주식] 

신고서 

제출일 

2009.4.13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대상 채권 : 60%이상, 어음 : 40%이하 

주요투자목적 

신탁재산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

으로 장기적립식 투자 상품이라는 펀드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만기 매칭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하여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

스크 노출 자산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주요투자전략 

• 기본 포트폴리오는 초기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구성 

• 기본 포트폴리오 구축 후, 금리 변동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방향성(Duration) 전략과 섹터전략 시행을 통한 추가 수익 창

출 

• 추가수익 기회 탐색으로 Relative Value Trading 전략 시행 

주요투자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채권투자위험, 파생상품 투자위험 등 

기타유의사항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써 이

자소득을 추구하는 채권형 실적배당상품으로 5 등급중 4 등급에 

해당되는 낮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

투자신탁(제 1

호)[채권] 

신고서 

제출일 

2009.4.13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대상 채권 : 60%이상 (국공채 : 50% 이상), 어음 : 40%이하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

투자신탁(제 1

호)[국공채] 

주요투자목적 신탁재산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

으로 장기적립식 투자 상품이라는 펀드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만기 매칭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하여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

스크 노출 자산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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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투자전략 • 기본 포트폴리오는 초기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구성 

• 기본 포트폴리오 구축 후, 금리 변동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방향성(Duration) 전략과 섹터전략 시행을 통한 추가 수익 창

출 

• 추가수익 기회 탐색으로 Relative Value Trading 전략 시행 

주요투자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채권투자위험,  파생상품 투자위험 등 

기타유의사항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써 이

자소득을 추구하는 채권형 실적배당상품으로 5 등급중 5 등급에 

해당되는 매우낮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2009.4.13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

니다. 

 
6.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하나 UBS 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 빌딩 (02-3771-7800)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집합투자기구의 주요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주식 60%이하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

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

함) 

2.채권 

50%이하 

다만, 주식관련사

채는 40% 이하, 

사모사채권에의 

투자 3%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

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

함),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

련사채권 및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

인 사모사채권을 포함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

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

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함) 

3.자산유동화 

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

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

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

당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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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인

것)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

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

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

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1) 주식부문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기본포트폴리오 영역과 전술적 자산배분 영역으로 이원화 

 

 단. 필요 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전략 병행 

 Bottom-up Approach 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Bottom-up Approach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 시 시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매매도 

병행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 

 In – 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유망종목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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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부문 

 기본운용방안 

 기본 포트폴리오는 초기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구성 

 기본 포트폴리오 구축 후, 금리 변동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방향성(Duration) 전략과 섹터

전략 시행을 통한 추가 수익 창출 

 추가수익 기회 탐색으로 Relative Value Trading 전략 시행 

 운용전략 구성(안) 

 

 

(2) 비교지수 : (KOSPI*57%)+(매경 BP 국공채 1 년지수*43%)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신탁자산의 60% 이하를 투자하고, 잔여 신

탁재산을 채권 등에 투자하는 혼합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비교를 위하여

(KOSPI*57%)+(매경BP국공채1년지수*43%)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

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

시될 것입니다. 

주2) 비교지수가 2009년 1월 1일자로 변경되었으며, 변경전 비교지수는 (KOSPI 수익률*57.0%) 

+(CD*43.0%) 이었습니다. 

 

(3) 위험관리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Risk Control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금리변동위험 관리방안 

 Top-down 및 Bottom-up 을 병행한 리서치 활동 

 금리 방향성에 의존한 잦은 듀레이션(Duration) 대응 최소화 

 신용위험 관리방안 

 산업별/발행기업별 분산투자로 신용위험 최소화 

 내부 신용위험 관리 프로세스와 전문인력(Credit Analyst)을 통한 신용위험 관리 

 유동성위험 관리방안 

 투자자금의 만기를 감안한 자산 편입/운용으로 펀드내 적정 유동성 확보에 노력 

 

3. 수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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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60%이하를 주식(업종 대표주 및 시장 테마주 등)에 투자하고, 잔여 신탁재

산을 채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하는 혼합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재산이 투자한 자산의 가

격변동에 따라 당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투자수익/손실)이 결정됩니다. 

투자자투자자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
기구

입금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

출금

주식,
채권 등

증권투자

투자수익/손실

투자자투자자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
기구

입금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

출금

주식,
채권 등

증권투자

투자수익/손실

투자자투자자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
기구

입금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

출금

주식,
채권 등

증권투자

투자수익/손실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

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

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

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상장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

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

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집합투자재산을 국내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

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채권 등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

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행하나, 이자율

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투자적격등급(BBB-)이상의 채권 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발행사의 신용평가 등

급이 하락하거나, 부도 등의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할 경우 채무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

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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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

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이 투자신탁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에 60%이하를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위험자산에 투

자하지 않거나, 위험자산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 위험이 있으므

로 5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세제혜택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및 펀드예시㈜]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 

위험  

 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30% 이상인 금융공학형집합투

자기구 

 분산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 

 분산요건을 충족하되,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

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위험자산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0%이상 -30% 미만인 금융공

4등급 
3등급 

1등급

이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5등급 

투자위험
(Risk)

기대수익 
(Return) 

2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매우낮은위험   낮은위험   중간위험   높은위험   매우높은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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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형 집합투자기구 

 분산요건을 충족하되,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인덱스를 추적하

는 집합투자기구 

 담보있는 대출 또는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

는 부동산 등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위험   위험자산에 최대 50% 미만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0%이상 -10% 미만인 금융공학

형 집합투자기구 

 담보있는 대출 또는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

지 않는 부동산 등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위험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며, 투자적격등급(BBB- 이상) 채권에 최

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차익거래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낮은 

위험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국공채 전용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UBS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

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운용전문인력(2011.4.21 현재) 

운용현황 

성명 생년 직위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9 9,917 억원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유지용 1968 부장 

- - 

-한양대 대학원(경제학) 

-자산운용회사(CJ,플러스)6 년 

-은행고유운용(외환) 4 년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

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추이 (세전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

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평균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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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치이며,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

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1) 비교지수: (KOSPI수익률*57.0%) + (매경BP국공채1년지수*43.0%) 

주2) 비교지수가 2009년 1월 1일자로 변경되었으며, 변경전 비교지수는 (KOSPI수익률*57.0%) + (CD 

*43.0%)이었습니다. 비교지수의 성과는 변경 전 비교지수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주3)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 (기준일: 2010 년 2 월 4 일,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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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기준일: 2010 년 2 월 4 일,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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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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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

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

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전환/이전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해지가산세 

(5년이내) 

매년 불입한 금액 (400만원한도)의  

누계액 * 2.2% (주민세포함) 
해지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445% 

판매회사보수 0.950% 

신탁업자보수 0.040% 

일반사무관리보수 0.005% 

매 3 개월 

후급 

기타비용 0.007%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1.447% - 

증권 거래비용 0.292%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직전회계년도(2010.2.4)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

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직전회계년도(2010.2.4)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

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구 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보수비용 (원) 158,553 499,837 876,103 1,994,257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ᆞ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ᆞ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ᆞ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

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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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

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

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

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세제관련 사항 - 연금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1) 과세방안 

 연금수령액 중 기소득공제 받은 금액(연금400만원 한도)과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으

로 5%를 과세합니다. 

 연금저축투자자가 중도해지하거나 연금이외의 방법으로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20%를 

과세합니다. 

 가입후 5년이내에 중도해지시 불입금액(연 400만원 한도)에 대하여 2.2%(주민세 포함) 해지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2) 연금수령시 과세방법 

 불입액은 연간 1,200만원까지 가능하나 소득공제는 연간 400만원 한도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다만, 당해 연도의 불입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불입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연금수령시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총연금 수령액의 구성 요소> 

이자① 이자② 

불입원금③ 

(연400만원) 

불입원금④ 

(불입금중 연400만원 초과금액) 

 

 이자소득 부분(①,②)은 전액과세대상 

 매년 소득공제받은 연간 400만원 이내 불입액(③)은 한번도 과세대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연

금 수령시 이자부분과 합하여 과세대상 

 연 40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부분 (④)은 이미 불입당시에 과세된 소득 (근로소득에서 과

세된 소득으로 본다)이므로 이는 수령시 과세대상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 86 조의 2 제 1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400 만원으로 확대됩니다. 해당 개정규정은 시행일인 2011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연금투자신탁의 중도해약시 과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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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해지에 따른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되면(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포함) 일시금 수령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x [ 1- (실제 소득 공제받은 금액을 초

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다만,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산식]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

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해지가산세 :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

한 금액(4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2%의 해지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해

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1) 저축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를 말함 

∙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 저축자의 해외이주/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 86 조의 2 제 5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1 년 1 월 1 일 이후 납입분에 

대해서는 400 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중도해지에 따른 소득세(연금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세제우대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니 세

제혜택에 대해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세제혜택] 

 가입자격 : 만 18세 이상 

 가입한도 : 매월 100만원 또는 분기 300만원내 

 가입한도 : 1인 다수 금융기관 또는 1금융기관내 다수 통장 개설 가능 

 종목전환 및 투자신탁계약의 이전 :  

 종목전환 : 전환수수료 없음 

 투자신탁계약의 이전 :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 다른 금융기관으로 투자신탁계약의 이전을 할 수 

있음(이전수수료 없음)  

 세제혜택 

 혜택조건 : 10년이상 적립(최소 만55세이상 적립) 

 소득공제 : 당해연도 불입액의 100%(소득공제 한도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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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5%) 

 중도해지 

 연금이외의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으로 20%로 과세 

 가입후 5년이내 중도해지 시 불입금의 2%(연400만원 한도)의 해지가산세 부과 

※ 소득공제한도는 당해 불입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합계

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위의 세제우대사항이 변경될 수 있

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및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

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

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

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합니다.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매입 및 환매절차 

(1)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오후 3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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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오후 3 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

니다. 

 

(2)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 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 오후 3 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오후 3 시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T일 T+1일

입금일 
(매입청구일)

집합투자증권매입일 
(기준가적용일) 

T일 T+2일

환매청구일 환매대금지급일 

T+3일 

기준가적용일

T일 T+1일

입금일 집합투자증권매입일
(기준가적용일) 

T+2일

(매입청구일)

T일 T+1일

환매청구일 환매대금지급일 

T+3일 

기준가적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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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환절차 및 방법  

가. 전환 절차, 방법 및 전환시 기준가격 

 수익자는 투자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내에서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하나UBS 인Best 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국공채] 

2) 하나UBS 인Best 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3) 하나UBS 인Best 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4) 하나UBS 인Best 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위에서 열거한 투자신탁 이외의 다른 투자신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43

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약관의 변경의 방법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연금증권[국공채] 또는 연금증권투자신탁[채권]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

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수익자가 연금증권[주식혼합] 또는 연금증권투자신탁[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5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 연금증권[국공채] 및 연금증권투자신탁[채권]의 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합니다. 

2) 연금증권[주식혼합] 및 연금증권투자신탁[주식]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합니다. 

다만, 전환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나. 전환청구의 취소(정정) 

연금증권[국공채] 및 연금증권[채권]의 전환청구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하고, 

연금증권[주식혼합] 및 연금증권[주식]의 전환청구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5 시 이전까지로 하되, 

15 시 경과 후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 투자신탁간의 전환 
전환전 투자신탁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후 투자신탁 

매입 기준기가격 적용일 전환전 

투자신탁 

전환후 

투자신탁 
17시 이전 17시 경과후 17시 이전 17시 경과후 

영업일 

연금증권 

[국공채] 
타투자신탁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판매회사의 

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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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증권[채권] 타투자신탁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 투자신탁간의 전환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전환전 투자신탁 

환매기준가격 적용일 

전환후 투자신탁 

매입기준기가격 적용일 
전환전 

투자신탁 

전환후 

투자신탁 
15시 이전 15시 경과후 15시 이전 15시 경과후 

영업일 

연금증권 

[주식혼합] 
타투자신탁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4영업일 

연금증권[주식] 타투자신탁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4영업일 

한국거래소

개장일 

- 투자신탁간의 전환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5 시 이전까지로 하되, 15 시 경과후의 취소는 전환청

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5. 계약의 이전 

가. 수익자는 투자기간중 판매회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투자신탁계약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나. 수익자가 이전청구를 하는 경우 다른 금융기관으로 투자한도 초과등의 사유로 이전청구의 접수거절 

통보를 받은 경우에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응하지 아니합니다. 

다.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청구의 접수통보를 받은 경우에 판매회사

는 다음 각호에 따라 일괄 이전처리 합니다. 

(1) 연금증권[국공채] 및 연금증권투자신탁[채권]은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보 수령일로부터 제 3 영

업일(17 시 경과 후에 접수통보 수령시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 3 영업

일(17 시 경과 후에 접수통보 수령시 제 4 영업일)에 이전합니다. 

(2) 연금증권[주식혼합] 및 연금증권투자신탁[주식]은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보 수령일로부터 제 2

영업일(15 시 경과 후에 접수통보 수령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 4 영

업일(15 시 경과 후에 접수통보 수령시 제 4 영업일)에 이전합니다. 

라. 연금증권[국공채] 및 연금증권[채권]의 이전청구 취소는 이전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하고, 

연금증권[주식혼합] 및 연금증권[주식]의 이전청구 취소는 이전청구일 당일 15 시 이전까지로 하되, 

15 시 경과 후 이전청구의 취소는 이전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 투자신탁계약의 이전 

이전 청구 투자신탁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 

이전 청구 투자신탁 

이전처리일 
이전청구 

투자신탁 
17시 이전 17시 경과후 17시 이전 17시 경과후 

영업일 

연금증권[국공채]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연금증권[채권]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판매회사의 

영업일 

- 투자신탁계약의 이전청구의 취소는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보 수령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이전 청구 투자신탁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 

이전 청구 투자신탁 

이전처리일 
이전청구 

투자신탁 
15시 이전 15시 경과후 15시 이전 15시 경과후 

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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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증권 

[주식혼합]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4영업일 

연금증권[주식]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4영업일 

한국거래소의 

개장일 

- 투자신탁계약의 이전청구의 취소는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보 수령일 당일 15 시 이전까지로 하되, 

15 시 경과후에 접수통보 수령시 이전청구의 취소는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보 수령일 당일 17 시 이

전까지로 합니다. 

 

IV. 요약 재무정보 

제 9 기 제 8 기 제 7 기 
요약재무정보 

20100204 20090204 20080204 

I .운용자산 78,642,925,928 47,871,046,167 23,537,392,824 

   증권 61,900,435,936 37,153,523,282 18,317,351,427 

   현금 및 예치금 107,489,992 10,717,522,885 169,020,181 

   기타운용자산 16,635,000,000   5,051,021,216 

II. 기타자산 2,973,874,544 566,750,183 319,955,247 

자산총계 81,616,800,472 48,437,796,350 23,857,348,071 

II. 기타부채 2,621,627,522 564,653,109 132,906,595 

부채총계 2,621,627,522 564,653,109 132,906,595 

I. 원본 75,629,387,216 56,478,068,871 19,257,854,783 

II. 수익조정금 -73,277,339 -2,644,204,851 1,369,025,845 

III. 이익잉여금 3,439,063,073 -5,960,720,779 3,097,560,848 

자본총계 78,995,172,950 47,873,143,241 23,724,441,476 

I . 운용수익 13,029,175,770 -5,419,912,881 3,391,447,125 

    이자수익 974,863,682 843,602,032 401,459,848 

    배당수익 494,202,963 313,871,564 195,951,497 

    매매/평가차익(손) 11,559,971,747 -6,577,462,475 2,793,999,374 

    기타이익 137,378 75,998 36,406 

II. 운용비용 985,187,067 540,807,898 293,886,277 

    관련회사보수 977,765,903 536,909,801 291,311,145 

    기타비용 7,421,164 3,898,097 2,575,132 

III. 당기 순이익 12,043,988,703 -5,960,720,779 3,097,560,848 

* 매매회전율 133 116 138 

* 매매수수료 185,055,545 103,907,416 55,469,832 

 


